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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살고 싶은 도시, 함께 만드는 인천"

인 천 광 역 시

수신 관내 축산물가공업소

(경유)

제목 2019년도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 안내

1. 관련 :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(생산실적 등의 보고)

2. 축산물가공업(식육가공, 유가공, 알가공)의 영업자는 2019년도 축산물가공품 생산실

적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(2020.1.31일까지)에 하여야 하오니 축산물

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안전정보포털(www. foodsafetykorea.go.kr ) 을 활용하여 기한내 보

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,

3. 만약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오니 행정

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
※ 2019년도에 가공품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식품안전정보포탈에서 생산실적

“ 0 ” 으로 보고를 하여야 함.

구 분 1차 보고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

과 태 료 30만원 60만원 90만원

* 업체용 매뉴얼은 식품안전정보포털(www. foodsafetykorea.go.kr ) > 공지사항에 개재됨

* 문의처 : 식품안전정보원 생산실적 He l pdesk(1899-5590 → 내선1번) 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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